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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최근(1. 28.) 서울고등법원(제9형사부, 재판장 20기 한규현)에서 무자본

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ㄷ社를 인수한 사건의 자금 제공자인 사채업자

C○○에 대하여, 사채담보로 제공받은 40억 원 상당 주식의 보유사실을

공시하지 않은 채 이를 매각하는 등 무자본 M&A 세력의 범행에 편승

하여 단독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월

및 벌금 35억 원, 부당이득 70억 원의 추징을 선고하였음

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 도 자 료
2021. 2. 8.(월)전문공보관 이준엽

전화 02-3219-4420 / 팩스 02-3219-2397

제 목 사채업자도 자본시장법위반 단독범으로 유죄선고 

C○○ [51세, ㅅ社 대표, 사채업자]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

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요지, 공소제기일시, 공소제기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등(제11조제1항)

1 피고인 및 범죄사실 요지

  피고인

A○○ [63세, ㅍ조합 대표조합원, ㅁ社 각자 대표]

B○○ [66세, ㅍ조합 업무집행조합원, ㄷ社 및 ㅁ社 각자 대표, ㅍ社 대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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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 1심 선고 결과 항소심 선고결과

A○○ 징역 5년, 벌금 140억원 징역 4년, 벌금 2억5천만원

B○○ 징역 5년 6월, 벌금 140억원 징역 4년, 벌금 2억5천만원

C○○
징역 2년 6월, 벌금 70억원, 

추징 70억원
징역 2년 6월, 벌금 35억원, 

추징 70억원

  범죄사실 요지

  피고인 A○○, B○○은 공모하여 ’16. 3.경 ㅍ조합 명의로 코스닥 상장

기업인 ㄷ社를 무자본 M&A 하는 과정에서, ㄷ社 주식 인수대금 200억

원을 사채업자인 피고인 C○○ 등으로부터 차용하거나, 투자받은 돈임

에도 조합의 ‘자기자금’으로 허위공시 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

[9,750원→29,200원, 299% 상승]하여 ㄷ社 경영권을 취득 [자본시장법위반]

 사채업자인 피고인 C○○은 A○○ 등의 무자본 M&A 계획을 알면서도

사채자금 40억 원을 빌려주고 공시 없이 ㄷ社 주식을 담보(처분권 포함)로

취득하고, 주가 상승 후 이를 몰래 매각하여 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

[자본시장법위반]

※ 사건개요도 별첨 첨부

2 주요 수사 경과

2017. 9. 27. 금융위원회 통보 [Fast Track]

2018. 4. 26. ㄷ社 등 관련사 5곳에 대한 압수수색

2018. 8. 2. A○○ 구속 기소

2018. 9. 18. B○○, C○○ 구속 기소

※ C○○ 부당이득 70억원 추징보전조치 완료

2019. 7. 15. 1심 선고, 2021. 1. 28. 항소심 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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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무자본 M&A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개요 >

3 수사결과

사채업자인 피고인 C○○는 무자본 M&A의 범행구조에 대해 인식하고

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고, 주가가 상승하자 즉시 주식을 매도하여

약 20일 만에 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

검찰은 피고인 C○○를 자본시장법위반의 ‘공범’으로 기소하여 1심에서

유죄를 선고받고, 항소심에서 불법적 M&A에 편승한 자본시장법위반의

‘단독범’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여 유죄 및 벌금 35억 원, 추징금 70억 원을

선고받음

본건은 불법적 M&A에 가담한 사채업자를 자본시장업위반의 공범이 아닌

‘단독범’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, 검찰은 판결 확정 후 추징 보전된

재산을 통해 부당이득 70억 원을 모두 환수할 예정임


